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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12회 이사회

2013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3년도 사

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정관개정의 건, 2013년도 실천계획

(안)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국

토해양부 연구용역에 대한 TFT 구성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

으로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문서규정 개정의 건,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경남건축사회 폐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건축자재추천 TF팀 구성 추인의 건

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오늘 논의 또는 건의된 내용등을 종합 정리하여 기획위원회

에 전달하기로 하고, 기획위원회에서는 동내용을 검토·보

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주요의견내용>

    위원회의비 감액조정(위원회 구성을 7~8명으로 편성)

      ▷  건축사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사업비 반영

      ▷  증액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예산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

      ▷  감액된 회원동호회 활동지원금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

      ▷  출판사업비 부문 예산을 ‘12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되, 

편집위원회 회의비등 반영

      ▷  ‘임원업무활동비’에 통합한 기밀성경비 ‘판공비’를 ’12년도 

예산과 같이 분리 편성

      ▷  노후된 업무용 차량을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정도의 차량으로 구입 또는 렌트 검토

      ▷  친환경건축연구원 일반회계 지원금 및 연구용역 수입 등

에 대해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  전시사업팀장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거나 건축

자재전시 사업수익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검토 

등

  •제2호 : 정관개정의 건 

    -  2012년도 제12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47회 정기총회 정관

개정(안)중 아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

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임원의 임기변경 :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반대 : 정익현 

이사)

      ▷  추대회원 : 추대회원 자격 변경 

    -  정회원 자격을 25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자 →                     

정회원 자격을 30년 이상 유지한 만65세 이상인자 

  •제3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의 건

    -  실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전

달하여 수정·보완한 후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

키로 함.

  •제4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제5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회장예비후보자의 현직 사임문제나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므로 거론하지 않기로 함(필요시, 당사자가 선

관위에 이의신청).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문제는 최근 2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선거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함.

  •제6호 :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에 대한 TFT 구성의 건

    -  실내건축 관련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을 위하여 TF를 한시적 (‘13.1~2월)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

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 문서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3호의안 : 회관 업무공간 사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4호의안 : 경남건축사회 폐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5호의안 :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6호의안 : 건축자재추천 TF팀 구성 추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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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개최준비의 건

    -  오늘 오후에 있을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진행 세부 사

항 등을 논의하고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 검토의 건

    -  2013년도 실천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11회 국제위원회

제1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해외교류단체 교류계획의 건

    -  초청 및 방문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장이 작성하여 이사회

에 상정하기로 함. MOU 등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초청

대상으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47회 정기총회(`13.2월) 시 AIA 회장 초청을 제안

      ▷  정기총회와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초청 국가를 구

분하여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장은 초청대상에서 제

외하는 의견을 제안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에만 해외교류단체 회장을 초

청하여 해외단체장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제2호 : 2013년도 명예회원 추대의 건

    -  본협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 명예회원증 대상자로 선

정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신춘규 국제이사가 매뉴얼

을 작성하여 국제위원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제3호 : 몽골건축사협회(UMA) 정례교류 추진의 건

    -  한·몽간 MOU 실행계획서(Working Plan) 개정 초안을 이

승석, 이근창 위원이 작성하고,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  MOU 체결 공통사항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기로 함. 

      ▷  MOU 체결 국가별 담당 위원이 실행계획서 기준

(Working Plan Standard)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로 협의함.

      ▷  유럽건축사협의회(ACE) 및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

와의 교류는 유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방

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신춘규 

국제이사)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 협의의 건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검토하여 ‘협회 재정여건’ 부문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하고, 세부 예산편성지침안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결과에 따라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함.

  •제2호 :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검토의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차기회의시 세부예산안과 추

가 요청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축조·심의하

기로 함.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

문(회의비~조사연구비)에 대한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

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국제사업비~출판사업비)에 대

한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

정함.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

문(홍보사업비 이하) 및 친환경건축연구원 사업계획 예산안

    -  원안대로 추인하되,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현행 감사규정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

로, 기획위원회에서 감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

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

회의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

의 가 지난해 1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예산집행결산 심의의 건

    -  광주건축사회에서 세입·세출내역중 광주건축사회 회원사 

후원금중 미수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기 이사회(’

12.12.12) 이전까지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한 후 결산내역을 이

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의 경기도건축사회의 사례

를 들어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건축사회(광주)에 특별교부금

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또한, 대회 결산잉여금이 금액이 크든 작든 동일한 기준(주

관건축사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또는 전액 본협회 잡수

입조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함. 

  •기타사항

    -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

었으나 개선할 부분(개회식 후 회원들의 대회장 이석문제, 

교육장 좌석문제, 퍼포먼스 위주의 행사내용 등)도 있었던 

만큼 차기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

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기로 함.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법제활동계획에 관한 건

    -  기존 제출한 법제 관련 위원회 예산에 따라 활동하며, 건축

설계도서의 정비 문제는 대가기준 연구에 포함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2호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합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이 의

견이 있는 경우 7일(금)까지 사무처에 송부하고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건의하기로 함. 

  •제3호 : 기타의 건

   ① 미관지구 건축물 외장변경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  소방 관련법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협의를 받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법조항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 관련 

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을 기재하기로 함.  

   ②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관련 법령개정에 대하여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이중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특별법 및 건축법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향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대지안의 공지 국토부 지침에 대하여

    -  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시도건축사회

를 통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기로 함.

■제7회 전통건축 TF

제7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한옥 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준비의 건

    -  좌담회 토론내용을 작성하여 전통건축 TF위원회 위원들이 

보완·수정하여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

기로 함.

      ▷  좌담회장소 점검을 하고, 참석요청 문자를 서울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 함.

      ▷ 건축사의 실무교육 인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제2호 : 기타의 건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 될 작품을 추가하여 수집하기로 

함.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 업무의 건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의 업무를 제도개선, 전통건

축 설계 능력 증진, 도서발간, 전통건축 문화계승으로 정

하기로 함.

    - 전통건축 TF위원회 추진보고서 작성의 건

      ▷ 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회의 때 협의하기로 함.

■제9회 정책위원회

제9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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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개최준비의 건

    -  오늘 오후에 있을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 진행 세부 사

항 등을 논의하고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 검토의 건

    -  2013년도 실천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11회 국제위원회

제1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해외교류단체 교류계획의 건

    -  초청 및 방문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장이 작성하여 이사회

에 상정하기로 함. MOU 등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초청

대상으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47회 정기총회(`13.2월) 시 AIA 회장 초청을 제안

      ▷  정기총회와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초청 국가를 구

분하여 차별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회장은 초청대상에서 제

외하는 의견을 제안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에만 해외교류단체 회장을 초

청하여 해외단체장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

  •제2호 : 2013년도 명예회원 추대의 건

    -  본협회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 명예회원증 대상자로 선

정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신춘규 국제이사가 매뉴얼

을 작성하여 국제위원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제3호 : 몽골건축사협회(UMA) 정례교류 추진의 건

    -  한·몽간 MOU 실행계획서(Working Plan) 개정 초안을 이

승석, 이근창 위원이 작성하고, 위원장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  MOU 체결 공통사항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기로 함. 

      ▷  MOU 체결 국가별 담당 위원이 실행계획서 기준

(Working Plan Standard)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로 협의함.

      ▷  유럽건축사협의회(ACE) 및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

와의 교류는 유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진행방

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신춘규 

국제이사)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 협의의 건

    -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검토하여 ‘협회 재정여건’ 부문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하고, 세부 예산편성지침안은 각 

회계별 예산안 편성결과에 따라 이를 수정, 보완하도록 함.

  •제2호 :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검토의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차기회의시 세부예산안과 추

가 요청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축조·심의하

기로 함.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

문(회의비~조사연구비)에 대한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

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7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국제사업비~출판사업비)에 대

한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

정함.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

문(홍보사업비 이하) 및 친환경건축연구원 사업계획 예산안

    -  원안대로 추인하되, 관련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하기로 함.

▲기타사항

  •  현행 감사규정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

로, 기획위원회에서 감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차기 이사

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

회의 

제2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

의 가 지난해 1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예산집행결산 심의의 건

    -  광주건축사회에서 세입·세출내역중 광주건축사회 회원사 

후원금중 미수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기 이사회(’

12.12.12) 이전까지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한 후 결산내역을 이

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의 경기도건축사회의 사례

를 들어 관련규정에 따라 주관건축사회(광주)에 특별교부금

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또한, 대회 결산잉여금이 금액이 크든 작든 동일한 기준(주

관건축사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또는 전액 본협회 잡수

입조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함. 

  •기타사항

    -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

었으나 개선할 부분(개회식 후 회원들의 대회장 이석문제, 

교육장 좌석문제, 퍼포먼스 위주의 행사내용 등)도 있었던 

만큼 차기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

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기로 함.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법제활동계획에 관한 건

    -  기존 제출한 법제 관련 위원회 예산에 따라 활동하며, 건축

설계도서의 정비 문제는 대가기준 연구에 포함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2호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합의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이 의

견이 있는 경우 7일(금)까지 사무처에 송부하고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건의하기로 함. 

  •제3호 : 기타의 건

   ① 미관지구 건축물 외장변경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  소방 관련법에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협의를 받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법조항을 확인하여 안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 관련 

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을 기재하기로 함.  

   ②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관련 법령개정에 대하여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이중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특별법 및 건축법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향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대지안의 공지 국토부 지침에 대하여

    -  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시도건축사회

를 통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하기로 함.

■제7회 전통건축 TF

제7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한옥 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준비의 건

    -  좌담회 토론내용을 작성하여 전통건축 TF위원회 위원들이 

보완·수정하여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할 수 있도록 정리하

기로 함.

      ▷  좌담회장소 점검을 하고, 참석요청 문자를 서울시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 함.

      ▷ 건축사의 실무교육 인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제2호 : 기타의 건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한옥관련 책자에 수록 될 작품을 추가하여 수집하기로 

함.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 업무의 건

      ▷  2013년도 전통건축 TF위원회의 업무를 제도개선, 전통건

축 설계 능력 증진, 도서발간, 전통건축 문화계승으로 정

하기로 함.

    - 전통건축 TF위원회 추진보고서 작성의 건

      ▷ 추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회의 때 협의하기로 함.

■제9회 정책위원회

제9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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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 총 7개 기관 33개 

과목에서 28개 과목을 인정하고 건축사전문교육으로 인정

하기 어려운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지 못한 과목을 교육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해당 사유

를 명확히 기술하여 내년도에는 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도

록 알려주기로 하고 통보문서의 내용은 김윤위원이 검토하

기로 함.

    -  시·도 건축사회 및 건축사교육원의 교육은 건축사교육원의 

심사 후 등록원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정

이 촉박하므로 12.26일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를 등록원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견이 없으면 12.28

일 국토부에 승인요청하기로 함.

  •제2호 :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건축사교육원에서 제출한 자기계발 인정신청은 각 1시간씩 

인정하기로 하나 대전건축사회 송년행사 및 전남 건축인의 

밤은 행사시 시행한 교육내용을 회원교육 1, 2로 명칭 변경

하여 표기토록함.

    -  건축사 개인이 신청한 제7회 건설감정·건설분쟁포럼은 1시

간, 제11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은 2시간을 자기계발

로 인정하기로 하며, 교육시간 인정기준은 당일교육은 1시

간, 2일이상의 교육은 2시간으로 정함.

▲기타사항

  •건축단체 질의서에 대한 의견서의 건

    -  김항년위원이 개인명의로 건축문화신문에 기고하기로 하

고, 관련 내용을 각 이사 및 위원장들께 이메일로 송부하기

로 함.

■제3회 사업소위원회

제3회 사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KAFF2013 추진계획의 건

    -  차년도 사업위원회 구성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위원회를 구성

하되, 전시회 참여율이 낮은 경상도 지역의 위원 참여를 

독려하여 워크숍 전까지 구성함. 단, 사업단장 및 부단장

은 차년도 신임회장 취임 후 위촉키로 함. 

    -  KAFF2012 워크숍 및 참여자

      ▷  KAFF2013 사업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해 전시사업워크숍

을 차년도 2월중으로 추진함. 

    -  전시사업설명회 및 홍보브로셔 등 1~2월 광고홍보 계획 등

      ▷  과년도 진행일정을 참조하여 홍보를 추진키로 함.

  •제2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및 심사운영의 건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  팀장 1인, 팀원 5인으로 구성하되 팀장은 사업위원장(서

용주), 팀원 1명은 사업위원(김은철)로 하고 심사의 공신

력을 위하여 팀원 4명은 외부인사(수도권 거주자)로 구성

키로 함. 

     ※  외부인사 추천대상(SH공사, 친환경아카데미,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차심사 및 추천서 교부일정

      ▷  올해 12월중으로 TF팀 구성 및 1차 심사를 개최하고 차년

도 1월중으로 2~3회 심사 및 자재공람까지 추진키로 함.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내용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4시간)이 지방순회 교

육가능한지? (대구, 전북)

    -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교육가능 하도록 교육원홈

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13년도 예산

에는 6회의 지방순회 교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축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하겠음. 

  •  2013년도에 각시·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인정시간을 4시간으

로 한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 하여 건축사회를 활

성화 시켜야 하지 않은지? (서울)

    -  시행초기에는 교육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3년에는 교육원에서 4시간의 교육

을 시행해야 함.

    -  따라서 2013년도에 한해서 4시간으로 정했고, 교육인원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사회 실무교육 인

정시간을 점차 증가시켜 건축사회의 실무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임.

  •  지역이 광범위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건축사회는 사이

버교육으로 전문교육 8시간을 교육 받아도 인정 가능한지? 

(강원)

    -  전문교육 8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받아도 인정 가능함.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원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됨.

  •  지역이 광범위한 건축사회는 윤리교육 1시간 집합교육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윤리교육을 시·도건축사회에서 의

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지? (강원)

    -  건축사회에서 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한 것이

며, 의무는 아님. 건축사회에서 윤리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들으면 됨. 

  •  건축사회에서 교육 시행시 무조건 시간당 3,000원/인을 건

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이용료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전북)

    -  실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교육인정 시간당 

3,000원/인을 납부하면 됨.

을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기금관리운용회

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1차 심의 조정함.

    -  아울러, 제2~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주요 세출예산안과 건축연구원

회계 예산안을 재차 심의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예산결

산소위원회안을 잠정 결정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단, 직원 복리후생비 대하여는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 건의

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안(광장, 

골목길,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을 아래와 같이 검

토·보완 및 확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12월 10일까지 최종적

으로 확정하여 차기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리허설을 진

행하기로 함.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7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완하여 세미나 전

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대전시 신문에 홍보가 될 예정이고, 세미나 개최시 신문

사 취재가 있을 예정임.

      ▷  좌장은 두는 것으로 진행하며, 내빈소개는 위원장이 담당함.

      ▷  위원장 인사말은 짧게 2분정도로 진행하고, 담당이사 인

사말을 추가함.

      ▷  세미나 1부와 2부 사이의 쉬는 시간은 따로 두지 않고 선

택사항으로 함.

      ▷  경과보고는 신경선(사회자)위원이 간략하게 진행함.

      ▷  CG는 컬러링 작업을 재수정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

로 완성함.

      ▷  세미나 리허설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함.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장학사업 결정의 건

    -  2013년도 장학사업을 결정함.

  •제2호 : “(가칭)건축문화장학재단” 설립의 건

    -  원안과 같이 추진키로 하되, 재단의 명칭은 제42회 정기총

회(‘08. 2.27)에서 의결받은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으로 

하기로 함.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선거사무 세부사항의 건

    -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제2호 : 질의사항 검토의 건

    -  예비후보자의 창립기념품 배포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협

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서 선거운동 금지로 정한 기

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의 건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7개 기관 33개 과정 중 28개 과

정 인정, 5개 과정을 불인정함.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의 건

    -  제6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구성된 실무교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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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대상 총 7개 기관 33개 

과목에서 28개 과목을 인정하고 건축사전문교육으로 인정

하기 어려운 5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인정되지 못한 과목을 교육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해당 사유

를 명확히 기술하여 내년도에는 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도

록 알려주기로 하고 통보문서의 내용은 김윤위원이 검토하

기로 함.

    -  시·도 건축사회 및 건축사교육원의 교육은 건축사교육원의 

심사 후 등록원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정

이 촉박하므로 12.26일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를 등록원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메일 송부하여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견이 없으면 12.28

일 국토부에 승인요청하기로 함.

  •제2호 : 자기계발 인정의 건

    -  건축사교육원에서 제출한 자기계발 인정신청은 각 1시간씩 

인정하기로 하나 대전건축사회 송년행사 및 전남 건축인의 

밤은 행사시 시행한 교육내용을 회원교육 1, 2로 명칭 변경

하여 표기토록함.

    -  건축사 개인이 신청한 제7회 건설감정·건설분쟁포럼은 1시

간, 제11기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은 2시간을 자기계발

로 인정하기로 하며, 교육시간 인정기준은 당일교육은 1시

간, 2일이상의 교육은 2시간으로 정함.

▲기타사항

  •건축단체 질의서에 대한 의견서의 건

    -  김항년위원이 개인명의로 건축문화신문에 기고하기로 하

고, 관련 내용을 각 이사 및 위원장들께 이메일로 송부하기

로 함.

■제3회 사업소위원회

제3회 사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KAFF2013 추진계획의 건

    -  차년도 사업위원회 구성

      ▷  ‘한국건축산업대전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위원회를 구성

하되, 전시회 참여율이 낮은 경상도 지역의 위원 참여를 

독려하여 워크숍 전까지 구성함. 단, 사업단장 및 부단장

은 차년도 신임회장 취임 후 위촉키로 함. 

    -  KAFF2012 워크숍 및 참여자

      ▷  KAFF2013 사업활성화 방향 설정을 위해 전시사업워크숍

을 차년도 2월중으로 추진함. 

    -  전시사업설명회 및 홍보브로셔 등 1~2월 광고홍보 계획 등

      ▷  과년도 진행일정을 참조하여 홍보를 추진키로 함.

  •제2호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및 심사운영의 건

    -  우수건축자재추천제 TF팀 구성

      ▷  팀장 1인, 팀원 5인으로 구성하되 팀장은 사업위원장(서

용주), 팀원 1명은 사업위원(김은철)로 하고 심사의 공신

력을 위하여 팀원 4명은 외부인사(수도권 거주자)로 구성

키로 함. 

     ※  외부인사 추천대상(SH공사, 친환경아카데미,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차심사 및 추천서 교부일정

      ▷  올해 12월중으로 TF팀 구성 및 1차 심사를 개최하고 차년

도 1월중으로 2~3회 심사 및 자재공람까지 추진키로 함.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

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내용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4시간)이 지방순회 교

육가능한지? (대구, 전북)

    -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활용하여 교육가능 하도록 교육원홈

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13년도 예산

에는 6회의 지방순회 교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축사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하겠음. 

  •  2013년도에 각시·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인정시간을 4시간으

로 한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 하여 건축사회를 활

성화 시켜야 하지 않은지? (서울)

    -  시행초기에는 교육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13년에는 교육원에서 4시간의 교육

을 시행해야 함.

    -  따라서 2013년도에 한해서 4시간으로 정했고, 교육인원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사회 실무교육 인

정시간을 점차 증가시켜 건축사회의 실무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임.

  •  지역이 광범위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운 건축사회는 사이

버교육으로 전문교육 8시간을 교육 받아도 인정 가능한지? 

(강원)

    -  전문교육 8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교육받아도 인정 가능함.

    -  건축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원에서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인정됨.

  •  지역이 광범위한 건축사회는 윤리교육 1시간 집합교육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윤리교육을 시·도건축사회에서 의

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지? (강원)

    -  건축사회에서 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안내한 것이

며, 의무는 아님. 건축사회에서 윤리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들으면 됨. 

  •  건축사회에서 교육 시행시 무조건 시간당 3,000원/인을 건

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이용료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전북)

    -  실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교육인정 시간당 

3,000원/인을 납부하면 됨.

을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액을 조정함.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2013년도 기금관리운용회

계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1차 심의 조정함.

    -  아울러, 제2~4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주요 세출예산안과 건축연구원

회계 예산안을 재차 심의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예산결

산소위원회안을 잠정 결정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단, 직원 복리후생비 대하여는 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 건의

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안(광장, 

골목길,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을 아래와 같이 검

토·보완 및 확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12월 10일까지 최종적

으로 확정하여 차기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리허설을 진

행하기로 함.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3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7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개최의 건

    -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완하여 세미나 전

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대전시 신문에 홍보가 될 예정이고, 세미나 개최시 신문

사 취재가 있을 예정임.

      ▷  좌장은 두는 것으로 진행하며, 내빈소개는 위원장이 담당함.

      ▷  위원장 인사말은 짧게 2분정도로 진행하고, 담당이사 인

사말을 추가함.

      ▷  세미나 1부와 2부 사이의 쉬는 시간은 따로 두지 않고 선

택사항으로 함.

      ▷  경과보고는 신경선(사회자)위원이 간략하게 진행함.

      ▷  CG는 컬러링 작업을 재수정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

로 완성함.

      ▷  세미나 리허설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세미나 

전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함.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3년도 장학사업 결정의 건

    -  2013년도 장학사업을 결정함.

  •제2호 : “(가칭)건축문화장학재단” 설립의 건

    -  원안과 같이 추진키로 하되, 재단의 명칭은 제42회 정기총

회(‘08. 2.27)에서 의결받은 “(가칭)한국건축문화재단”으로 

하기로 함.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선거사무 세부사항의 건

    -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함. 

  •제2호 : 질의사항 검토의 건

    -  예비후보자의 창립기념품 배포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협

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서 선거운동 금지로 정한 기

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결정함.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의 건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등 총 7개 기관 33개 과정 중 28개 과

정 인정, 5개 과정을 불인정함.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7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제1호 : 2012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의 건

    -  제6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구성된 실무교육인정 



NE WS _  소식092 2013 KOREAN ARCHITEC TS 093NE WS _  소식092 2013 KOREAN ARCHITEC TS 093

  •  제2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향후 추진계획의 건

    -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협회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검

토 진행.

      ▷  제안서를 각 아이템별로 분석 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협회 운영(사업 및 조직)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키

로 함.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 분담.

  •  제3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검토의 건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중 회원 구성부분은 본협회의 정관 취

지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하

기로 함. 

        ▷  2008년도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내용에 의거하여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회원자격, 입회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복지회의 자

격 및 입회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제4호 : 문서규정 개정의 건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현행 문서규정을 보

완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5호 :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재경위원회 규정을 기획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기타 정관에 명시된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운

영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제6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출안으로 이사회에 협의안으로 제출하되, 직원 사기앙양책

으로 고교생 자녀학비보조금을 신설·반영하도록 함.

2012년도 건축사지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1월 4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은 최종합격자는 455명으로 남성 357명

(78.5%), 여성 98명(21.5%)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

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텐데 

이렇게 건축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협회

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

하는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건축사실무교육

과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한옥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포괄

하는 ‘건축사교육원’도 협회 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공

제조합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끝으로 “위

기는 위태로운 가운데 다가오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부터 여러분들도 다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생각하시고, 건축사

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

시기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나가는데 

길을 열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남녀대표 및 과목별 고득점자 5명이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

을 내딛었다.<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55명과 과목

별 합격자 명단, 본지 통권 526호(2013년 2월호) 82페이지 참조>

인천시건축사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과 ‘2012 건
축행정 합동간담회’ 가져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는 구

랍 28일 ‘2012 건축행정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행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 및 임원 14명, 

인천시 유영성 도시계획국장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동욱 회장은 건축심의제도를 비롯한 법적,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유영성 도시계

획국장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건축사에서 전문교육시 1회 교육시 교육인원이 제한이 있는

지? (대구)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1실당 60~70명을 권장함. 참고

로 타 교육기관이 등록원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교육인원이 

60명 이하로 제안되었음.

  •  교육원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강원)

    -  2013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윤리교육의 교육원칙, 내용, 방법이 무엇인지? (충남)

    -  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중간발표 내용이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로 안내  하겠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충남)

    -  11월 23일이 제출 마감일이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

축사회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후 변경가능한지? (충북, 전북)

    -  건축사등록원 회의 때 변경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현재까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행사와 연계하여 전문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인정 신청을 하면 전문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대전)

    -  2012년도에는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한 산업대전, 건축사대

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교육 중 전문교육1시간, 윤리교육 1시

간만 인정하기로 하였고, 건축사회에서 요청하는 실무교육

은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자기계발로 인정하고 

있음.

  •  출석확인 등 교육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7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바람(제주)

    -  출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노트북, QR코드리더기, 싸

인패드, 고속스캐너-약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정리하여 각 

시·도건축사회로 안내하기로 함. 

    -  구입이 필요한 필수 장비는 QR코드리더기와 싸인패드이고, 

나머지는 건축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도 가능

하며 교육이 많지 않은 경우 임대도 가능할 것임.

  •  시·도건축사회에서 자체 온라인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교육시 지역으로 분배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사용 최소비용

은 어떻게 되는지?

    -  온라인 교육은 동시접속 가능자 수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의 

차이가 많아 현시점에서는 확정하기 어려워 추후 교육원과 

협의하여야 함.

  •  시·군·구 지자체나 타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교육할 경우 교

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건축사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경우 인정 가능함.

  •  5년 동안 총 6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실

무교육 최대 인정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할 때, 만약 5년이 지

난 후 실무교육 미이수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면 전부 인정이 되는지?

    -  5년 이후에는 1년에 최대 20시간인정이라는 제약이 없어짐

에 따라 20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전부 인정이 되지만 

교육이수 완료시까지 업무를 할 수 없음 

  •  개인이 자기계발 인정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  개인적으로 자기계발 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빙서

류를 받아 자기계발인정신청서 작성 후 개인이 건축사등록

원에 제출해야하고, 건축사회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결과를 

건축사회에서 일괄로 교육원에 제출하면 됨.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친환경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은 2012년도에 한해서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

기로 하고, 2013년도에는 전문교육 4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일정비용을 받기로 함.

    -  부산건축사회(부산공간포럼,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공공

건축포럼), 울산건축사회(회원간담회 및 권역별 해외건축물 

탐방 보고회), 대한건축사협회(정책토론회, “한옥건축의 미

래와 개선방향” 세미나)참석은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

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점검에 관한 건

    -  홈페이지 시안 관련하여 빠른 시간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

도록 컬러를 달리해 표현하기로 하고, 수직 수평 시각적인 

차이를 주어서 표현하기로 함. 

    -  인의식 위원과 네오그라프 홈페이지 시안담당자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 하기로 함.

  •  제3호 :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서에 관한 건

    -  2013년도 건축사교육원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제출 관련

하여 동정근위원이 제출한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계획

서“에 따라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교육과목 중 윤리교

육이 누락된 시·도건축사회는 윤리교육을 추가하여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제1회 기획위원회

제1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  직선제의 당위성, 효율성, 선출방법 및 비용에 대한 검토

(안)를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충분하게 

홍보한 후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개정 이유 제안서등 추진(안)은 소위원회에서 집중 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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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향후 추진계획의 건

    -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협회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검

토 진행.

      ▷  제안서를 각 아이템별로 분석 후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협회 운영(사업 및 조직)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키

로 함.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 분담.

  •  제3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검토의 건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 중 회원 구성부분은 본협회의 정관 취

지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하

기로 함. 

        ▷  2008년도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내용에 의거하여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회원자격, 입회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복지회의 자

격 및 입회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제4호 : 문서규정 개정의 건

    -  중요기록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은 현행 문서규정을 보

완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5호 : 재경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  재경위원회 규정을 기획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기타 정관에 명시된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운

영하도록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제6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출안으로 이사회에 협의안으로 제출하되, 직원 사기앙양책

으로 고교생 자녀학비보조금을 신설·반영하도록 함.

2012년도 건축사지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1월 4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은 최종합격자는 455명으로 남성 357명

(78.5%), 여성 98명(21.5%)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

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텐데 

이렇게 건축사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며 “협회

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

하는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 건축사실무교육

과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한옥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포괄

하는 ‘건축사교육원’도 협회 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공

제조합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끝으로 “위

기는 위태로운 가운데 다가오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부터 여러분들도 다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생각하시고, 건축사

로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

시기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나가는데 

길을 열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남녀대표 및 과목별 고득점자 5명이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

을 내딛었다.<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55명과 과목

별 합격자 명단, 본지 통권 526호(2013년 2월호) 82페이지 참조>

인천시건축사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과 ‘2012 건
축행정 합동간담회’ 가져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는 구

랍 28일 ‘2012 건축행정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행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 및 임원 14명, 

인천시 유영성 도시계획국장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동욱 회장은 건축심의제도를 비롯한 법적, 행정적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유영성 도시계

획국장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 가능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

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건축사에서 전문교육시 1회 교육시 교육인원이 제한이 있는

지? (대구)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1실당 60~70명을 권장함. 참고

로 타 교육기관이 등록원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교육인원이 

60명 이하로 제안되었음.

  •  교육원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강원)

    -  2013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윤리교육의 교육원칙, 내용, 방법이 무엇인지? (충남)

    -  교육과정개발연구용역 중간발표 내용이 나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로 안내  하겠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충남)

    -  11월 23일이 제출 마감일이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건

축사회는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도 실무교육인정신청 후 변경가능한지? (충북, 전북)

    -  건축사등록원 회의 때 변경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현재까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행사와 연계하여 전문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인정 신청을 하면 전문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대전)

    -  2012년도에는 국토부와 사전에 협의한 산업대전, 건축사대

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교육 중 전문교육1시간, 윤리교육 1시

간만 인정하기로 하였고, 건축사회에서 요청하는 실무교육

은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자기계발로 인정하고 

있음.

  •  출석확인 등 교육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7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바람(제주)

    -  출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노트북, QR코드리더기, 싸

인패드, 고속스캐너-약700만원)의 세부내역을 정리하여 각 

시·도건축사회로 안내하기로 함. 

    -  구입이 필요한 필수 장비는 QR코드리더기와 싸인패드이고, 

나머지는 건축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도 가능

하며 교육이 많지 않은 경우 임대도 가능할 것임.

  •  시·도건축사회에서 자체 온라인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교육시 지역으로 분배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사용 최소비용

은 어떻게 되는지?

    -  온라인 교육은 동시접속 가능자 수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의 

차이가 많아 현시점에서는 확정하기 어려워 추후 교육원과 

협의하여야 함.

  •  시·군·구 지자체나 타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교육할 경우 교

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건축사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경우 인정 가능함.

  •  5년 동안 총 60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실

무교육 최대 인정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할 때, 만약 5년이 지

난 후 실무교육 미이수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면 전부 인정이 되는지?

    -  5년 이후에는 1년에 최대 20시간인정이라는 제약이 없어짐

에 따라 20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전부 인정이 되지만 

교육이수 완료시까지 업무를 할 수 없음 

  •  개인이 자기계발 인정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  개인적으로 자기계발 활동을 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빙서

류를 받아 자기계발인정신청서 작성 후 개인이 건축사등록

원에 제출해야하고, 건축사회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결과를 

건축사회에서 일괄로 교육원에 제출하면 됨.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1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실무교육 인정의 건

    -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친환경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은 2012년도에 한해서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

기로 하고, 2013년도에는 전문교육 4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일정비용을 받기로 함.

    -  부산건축사회(부산공간포럼,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공공

건축포럼), 울산건축사회(회원간담회 및 권역별 해외건축물 

탐방 보고회), 대한건축사협회(정책토론회, “한옥건축의 미

래와 개선방향” 세미나)참석은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

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점검에 관한 건

    -  홈페이지 시안 관련하여 빠른 시간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

도록 컬러를 달리해 표현하기로 하고, 수직 수평 시각적인 

차이를 주어서 표현하기로 함. 

    -  인의식 위원과 네오그라프 홈페이지 시안담당자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 하기로 함.

  •  제3호 :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계획서에 관한 건

    -  2013년도 건축사교육원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제출 관련

하여 동정근위원이 제출한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계획

서“에 따라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서 교육과목 중 윤리교

육이 누락된 시·도건축사회는 윤리교육을 추가하여 건축사 

등록원에 제출하기로 함.

■제1회 기획위원회

제1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의 건

    -  직선제의 당위성, 효율성, 선출방법 및 비용에 대한 검토

(안)를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충분하게 

홍보한 후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개정 이유 제안서등 추진(안)은 소위원회에서 집중 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원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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툇마루 한담_건축문화신문 인기칼럼

장양순 저 | 261쪽 | 가을마당

신간 ‘툇마루 한담’은 그 간 건축

문화신문에 연재된 동명(同名)의 칼

럼을 필자가 책 한 권으로 엮은 것으

로, 건축문화신문에 4년여 간에 걸

쳐 게재한 100회 분량을 보기 편하

게 재정리했다.

근사한 이야기를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시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글들이 책을 가

득 채우고 있어 책장을 넘기다보면 ‘옳지, 그래’하고 무릎을 치기도 

하고 지난 시절의 기억을 끌어내기도 한다.

격주의 지면을 통해 독자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이기고 전문

가 이상의 논리와 글맛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킨 글들을 다시 한 번 

맛볼 수 있도록 11갈레로 엮어냈다.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리차드 웨스턴 저/김광현, 서울대 건축의장연구실 공역 | 232

쪽 | 시드페이퍼

이 책은 건축 분야에 영향력을 끼

친 100가지 아이디어들을 기록한 책

이다. 각각의 주제가 처음 생겨난 과

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에 끼

친 영향들을 탐구하는 텍스트와 그 

이해를 돕는 이미지들로 풍부하게 구

성되었으며, 김광현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건축의장연구실에서 더욱 다

양하고 폭넓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스러운 번역을 소화해냈다. 

각 주제당 1-2페이지 정도로 짧지만 깊이 있는 텍스트와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건축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용어 사용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했고, 책 뒷부분에 몇몇 기술용어사전을 별도로 마련해놓았다. 

더불어 저자는 일반 건축사와 현대 건축, 건축 이론 및 비평서, 논문

들을 각각 분류한 참고도서 목록을 정리해놓음으로써 더욱 알찬 정

보를 구성하였다.

벽과 기둥, 고전주의 주두 양식과 같은 기본적인 건축 요소들부

터, 공동체 건축이나 보편적 설계처럼 건축에 미친 다양한 범위의 

사회적인 개념과 혁신 등 다양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안내건축계소식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

유네스코 방콕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보존 어워드(Unesco Asia-Pacific Awards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2013)는 민간분야 및 공공-민간 이니셔티

브 내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유산(건축물, 장소)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본 어워드는 마카오재단 지원 하에 유산구역 보존의 모범사례에 

대한 인식증진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그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도면 및 사진 원

본과 CD, 공식 참가신청서, 프로젝트 설명서, 사용자 의견서, 소유

주동의서, 재산권인가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unescobkk.org/culture/heritageaward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 수상자 발표

제3회 와이드AR 건축비평상에 박정현 씨가 수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건축의 소음

과 인문학의 침묵”으로 AURI 인문학포럼 논문공모에서 대상을 수

여받은 바 있는 수상자는 이번 공모에 주평론 “서울시청사: 유리벽

에 마주서다”, 두 편의 단평론 “비평의 언어: ‘비평의 죽음’ 이후의 

글쓰기”와 “시장과 욕망의 변증법: 코엑스와 라페스타”를 응모해 수

상하게 됐다. 

격월간 와이드AR(발행인 전진삼)은 꾸밈건축평론상과 공간건축

평론신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건축평론동우회(회장 함성호)와 손

잡고 2010년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제정해 신진 비평가의 발굴

을 모색해오고 있다. 

울산시건축사회, 이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배기업)은 지난 1월 7일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

랑 나눔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배기업 회장은 “건축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위한 나눔은 그만둘 수 없다”며 “새해에는 울산시민 모두가 근

심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안지역건축사회, 군장학재단에 기금 기탁

함안지역건축사회(회장 서유근)는 지난 4일 오전 함안군장학재단

을 방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 원을 하성식 군수

에게 기탁했다.

고성지역건축사회,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고성지역건축사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1월 4일 고성군을 방문해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써 달라며 인재육성기금 200만 원을 전

달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강동구건축

사회/477-9494·강북구건축사회/903-

4666·강서구건축사회/2661-6999·관

악구건축사회/888-2490·광진구건축

사회/446-5244·구로구건축사회/864-

5828·금천구건축사회/859-1588·노

원구건축사회/937-1100·도봉구건축사

회/3494-3221·동대문구건축사회/9927-

0503·동작구건축사회/814-8843·마

포구건축사회/338-5556·서대문구건축

사회/324-3810·서초구건축사회/3474-

6100·성동구건축사회/2292-5855·성북구

건축사회/927-3236·송파구건축사회/423-

9158·양천구건축사회/2644-6688·영등

포구건축사회/2634-3102·용산구건축사

회/719-5685·은평구건축사회/357-6833·

종로구건축사회/725-3914·중구건축사

회/2266-4904·중랑구건축사회/496-3900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광

명건축사회(02)2684-5845·동부지역건

축사회/(031)563-2337·부천지역건축

사회/(032)327-9554·성남지역건축사

회/(031)755-5445·수원지역건축사회/

(031)246-8046∼7·시흥지역건축사회/

(031)318-6713·안산건축사회/(031)480-

9130·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이천

지역건축사회/(031)635-0545·파주지역

건축사회/(031)945-1402·평택지역건축

사회/(031)657-6149·오산·화성지역건

축사회/(031)234-8872·용인지역건축사

회/(031)336-0140·광주지역건축사회/

(031)767-2204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삼척

지역건축사회/(033)533-6651·속초지역

건축사회/(033)637-6621·영평정태지역

건축사회/(033)374-6478·원주지역건축

사회/(033)745-2906·춘천지역건축사회/

(033)251-2443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남부

지역건축사회/(043)543-9911·제천지역

건축사회/(043)647-6633·충주지역건축

사회/(043)842-3400·음성지역건축사회/

(043)872-2084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보

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아

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서산

지역건축사회/(041 )662-3388·논산

지역건축사회/(041 )662-3388·금산

지역건축사회/(041)751-1333·연기지

역건축사회/(041)866-2276·부여지역

건축사회/(041)835-2217·서천지역건

축사회/(041 )952-2356·홍성지역건

축사회/(041)632-2755·예산지역건축

사회/(041)335-1333·태안지역건축사

회/(041)674-3733·당진지역건축사회/

(041)356-0017·계룡지역회장/(042)841-

5725·청양지역회장/(041)942-5922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남원지

역건축사회/(063)631-2223·익산지역건축

사회(063)852-1515

■전라남도건축사회/

(062)365-9944·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순천

지역건축사회/(061)726-6877·광양지역

건축사회/(061)726-6878·여수지역건축

사회/(061)686-7023·나주지역건축사회/

(061)285-7563~4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경

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구미

지역건축사회/(054)451-1537~8·김천

지역건축사회/(054)436-2651·문경지

역건축사회/(054)552-1412·상주지역

건축사회/(054)536-8855·안동지역건

축사회/(054)853-4455·영주지역건축

사회/(054)631-4566·영천지역건축사

회/(054)337-0085·칠곡지역건축사

회/(054)973-12195·포항지역건축사회/

(054)278-6129·군위,의성지역건축사

회/(054)383-8608·청도지역건축사회/

(054)373-2332·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

(054)931-3577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거

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고성

지역건축사회(055)673-0487·김해시

건축사회/(055)334-6644·마산지역건

축사회/(055)245-3737·밀양지역건축

사회/(055)355-1323·사천시건축사회/

(055)832-1301·양산시건축사회/(055)384-

3050·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

6434·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창원

시건축사회/(055)282-4364·통영지역

건축사회/(055)642-4530·하동지역건

축사회/(055)883-4611·함안시건축사

회/(055)585-85831·합천지역건축사회/

(055)-933-2933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